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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학생은 관련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산업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며, 

실습기업(관)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산업현장에서 응용하도록 경험을 제공하여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Ⅱ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 의무를 준수한 실습기업(관)에 한하여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

Ⅲ  추진일정         *필수 참고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영 내용 일정(기간) 세부 내용

실습기업(관) 

신청기간
~ 2026. 08. 14.(목) 

-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cwes.jnu.ac.kr)에 기업

등록 후 참여신청서 및 교육계획서 입력

- 기간이후 신청희망기업은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문의

 학생 신청기간 2025. 07. 27.(월) ~ 08. 15.(금)
- 현장실습 프로그램(http://cwes.jnu.ac.kr)에 신청

- 온라인 승인된 기업 중에서 1~3지망 선택

실습기업(관)

학생선발

1지망 2026. 08. 17.(월) ~ 08. 18.(화)
- 실습기업(관)은 개별 면접전형을 걸쳐 지원자의 

합불 여부를 온라인상에 표시하고 합격자에게 

유선 통보 및 안내
2지망 2026. 08. 19.(수) ~ 08. 20.(목)

3지망 2026. 08. 21.(금) 

현장실습은 정규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필수

 기간 엄수 (신청기간 외 별도 수강신청 불가)

수강신청

(필수)

수강신청기간 확인 후 수강신청

(전남대학교 학사일정 참조)

- 해당 기간에 수강신청 
※ 수강신청 미신청 시 현장실습 불가

- 학사과 공지 (2026 전남대학교 학사일정 안내)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수강료납부 납부기간 확인 후 납부

- 학사과 공지 (2026 전남대학교 안내) 학사일정 

반드시 확인

※ 수강료 미납 시 수강신청 취소, 재수강신청 불가

 오리엔테이션 및

 인성교육(예정)

2026. 08. 26.(수) 14:00(예정)

※변동 될 수 있음

-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성희롱 예방 교육

- 현장실습 행정사항 안내

실습인원 통보

및 협약서 작성
2026. 08. 26.(수) ~

- 실습기업(관), 학생, 대학 간 협약 체결(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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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엔테이션(현장실습 관련 교육 및 학점 이수 기준등 안내)

불참자의 현장실습 안내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학생의 책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 18조 1항)

Ⅳ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개설교과목

  ◦ 교과구분: 일반선택(일선)

  ◦ 이수방법

    - 최대 30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 성적평가는 S(Success) / U(Unsuccess)로 평가함

    - 성적평가는 실습 일수 이외 실습과정 불성실(기업 담당자 평가 50점 이하)에 대한 

사유는 학점 인정 불가함

    - 현장실습 학점은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에 포함되며, 일반선택으로 인정함

운영 내용 일정(기간) 세부 내용

 산재보험 가입기간
2026. 09. 01.(화)

~ 2026. 09. 08.(화)

- 현장실습 실습기업(관)은 실습생에 대한‘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현장실습 기간

2026. 09. 01.(화)

~ 2026. 11. 27.(금)
- 12주 과정(60일) / 9학점

* 행정편의를 위해 금요일 종료

* 최소일수 충족시 일정

조율가능

* 기업마다 실습기간이 일부

상이 하거나 

조정될 수 있음

2026. 09. 01.(화)

~ 2026. 12. 18.(금)
- 15주 과정(75일) / 12학점

2026. 09. 01.(화)  

~ 2027. 01. 08.(금)
- 18주 과정(90일) / 15학점

 현장방문 지도점검

(예정)

2026. 09. 14.(월)

~ 2026. 10. 02.(금)

- 관련학과 학부(과)장, 관련학과 교수, 관련학과 조교

- 실습기업(관)을 방문해 실습생 격려 및 

  실습환경, 실습내용 확인

구분 실습기간 과정 교과목명 과목코드 학점 비고

학기제

2026. 09. 01.(화)

~ 2026. 11. 27.(금)
12주

현장실습10 UNV4014
9학점

 ※동일 교과목 

 재수강은 불가

현장실습14 UNV4018

2026. 09. 01.(화)

~ 2026. 12. 18.(금)
15주

현장실습6 UNV4010 
12학점

현장실습15 UNV4019

2026. 09. 01.(화)  

~ 2027. 01. 08.(금)
18주

현장실습11 UNV4015 
15학점

현장실습16 UNV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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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참여대상 

  ◦ 교과목 수강 및 학점 부여에 문제가 없는 3, 4학년 재학생

  ◦ 실습이 학기간 이어서 진행되는 경우 각 학기마다 수강신청 필수 

  ◦ 졸업유예, 초과학기 * 참여조건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문의

  ◦ 1~2학년,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신청불가 (학점부여를 위해 현장실습과목 수강신청이 가능해야함)

  ◦ 실습참여 이후 졸업예정자는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문의 필수 (ex 8월, 2월 졸업예정자) 

 □ 실습기업(관) 참여 기준

  ◦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

  ◦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그밖에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학과장 등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기업 등 국내외 산업체 및 연구기관

  ◦ 5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실습진행가능

 □ 실습기업[관] 제외 대상

  ◦ 잔디 깎는 사람, 판매원, 학습지 교사,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편의점, 주유소, 차량

정비, 경비, 정비, 건물/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청소용역, 홀서빙 등 공장이 없는 

소규모 업체 및 실습 취지에 부적합한 기업 

  ◦ 실습을 통하여 단순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판단되는 업체, 3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실습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업체

 □ 실습운영 시간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 다만, 실습

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

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

  ◦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학교에서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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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기업(관)의 의무

  ◦ 현장실습교육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2018.9.11.) 참조

  ◦ 실습기간의 일부기간이 2025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지원비를 시간 및 최저 

임금(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

  ‣ 2026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출 예시

기간
(출근 일수)

6시간(월157시간) 7시간(월183시간) 8시간(월209시간)

100% 75% 100% 75% 100% 75%

1개월
(20일 이상) 1,619040원 1,214,280원 1,888,720원 1,416,540원 2,156,880원 1,617,660원

2개월
(40일이상) 3,238,080원 2,428,560원 3,777,440원 2,833,080원 4,313,760원 3,235,320원

3개월
(60일 이상) 4,857,120원 3,642,840원 5,666,160원 4,249,620원 6,470,640원 4,852,980원

3개월 3주
(75일이상) 6,071,400원 4,553,550원 7,082,700원 5,312,025원 8,088,300원 6,066,225원

4개월 2주
(90일이상) 7,285,680원 5,464,260원 8,499,240원 6,374,430원 9,705,920원 7,279,440원

  ‣ 2026학년도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산출 표
(교육시간 최대 분배시 809,520원이상 지급 필수) 

기간
(출근 일수)

6시간 7시간 8시간

70% 60% 50% 70% 60% 50% 70% 60% 50%

1개월
(20일 이상) 1,133,328원 971,424원 809,520원 1,322,096원 1,133,232원 944,360원 1,509,816원 1,294,128원 1,078,440원

2개월
(40일이상) 2,266,656원 1,942,848원 1,619,040원 2,644,192원 2,266,464원 1,888,720원 3,019,632원 2,588,256원 2,156,880원

3개월
(60일 이상) 3,400,000원 2,914,272원 2,428,560원 3,966,288원 3,399,696원 2,833,080원 4,529,448원 3,882,384원 3,235,320원

3개월 3주
(75일이상) 4,250,000원 3,642,840원 3,035,700원 4,957,860원 4,249,620원 3,541,350원 5,661,810원 4,852,980원 4,044,150원

4개월 2주
(90일이상) 5,099,952원 4,371,408원 3,642,840원 5,949,432원 5,099,556원 4,249,620원 6,794,172원 5,823,576원 4,852,9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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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실습지원비 산출 계산 예시

   ◦ 1일 8시간, 주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일 실습시간수

ex) (8시간/1일) × (5일/1주) + 8시간 = 48시간/주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ex) (4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 = (6.86시간/1일) × (30.42일/월) ≒ 209시간/월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1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4.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ㅜ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ex) 2025년 최저임금 기준 (10,030/시간) 적용 시

→ (209시간/월) × (0.75) × (10,030원/시간) = 1,572,203/월 (약 158만원)

ex)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0,320/시간) 적용 시

→ (209시간/월) × (0.75) × (10,320/시간) = 1,617,660/월 (약 162만원) 

  ‣ 무급현장실습 운영 조건(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

   ◦관련근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 25조 4항 근거

① 전공 관련성

(필요성, 환경 및 여건)
② 수업요건 구비 ③ 학업 성취 제공 ④ 학생 유익성

⑤ 일상 업무 금지 ⑥ 간접 체험 형태 운영 ⑦ 학생의 사전 동의 ⑧ 단기간 내 단시간 운영

 ※ ⑤, ⑥의 요건에 대한 학교의 명확한 확인이 수반되어야 해당 무급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동의하에 가능

  ‣ 무급현장실습은 교육시간 100%,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실습기간은 2개월 이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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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지원사항

  ◦ 학생 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 학생 숙박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단, 실습기업에서 숙박이 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숙박비: 1인 기준 1개월 최대 250,000원  

      ․ 교통비: 1인 기준 1개월 최대 60,000원

      ․ 제출서류 모두 구비 후 신청,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급 불가

      ․ 현장실습 실습일이 해당 월의 말일 종료가 아닐 경우 1일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현장실습 홈페이지 – 자료실- 현장실습교육과정 숙박비 지원 계획(안) 참조

        ※ 제외 대상: 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현장실습 중도포기자

  ◦ 실습기업(관) 지원 *예산에 따라 변동될수있음

    -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액(월2,156,880원)이상 지급한 실습기업(관)만 지원 가능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원) 100분의 25 지원 가능

    - 학생 실습지원비를 최저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최저금액 100분의 25 지원 가능

    - 전남지역(고흥,곡성,무안,순천,여수,영암,해남.화순)위치기업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 전남

테크노파크 지원금 수령 가능 (문의 전남테크노파크 유은영 팀장 061-729-2531)

      ※ 현장실습 홈페이지 – 자료실-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기업(관) 실습지원비 지원 안내 참조

 


